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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개정 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

1. 관련근거 : 사회서

비스자원과-849(2019.02.11. )호 및 사회서비스자원과-3404(2019.6.17. )호

2. 「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지침 개정 후 사회복지현장의 운영상황 등을 확인

한 바, 사회복지시설 설치 · 운영 주체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개정사항 적용에 다소

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고

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당초 지침에서 안내 했던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 , 해당 시설 소관 지자체에 붙임과 같이 공문 시행 ( ' 19.6.17. )하였으니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운영개선 대책 내용 당초 유예기간 변경 유예기간

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

* 「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

13쪽, 20쪽, 32쪽

2019.12.31.

2021.06.30.*

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

* 「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

42쪽

2020.12.31.

* '21.7월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점 고려.

붙임 지자체 발송 공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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